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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재경저널

전직원 회람 공지 MEMO+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·計·經營 戰略

근로소득연말정산시 더 많이 환급받는 요령과 계산이유

·

eAnSe.com

개념, 구분 범위, 계산방법, 이유, 유리·불리쟁점

소득구분
종속적 근로소득 직장인(4대보험 가입자임, 알바생, 일용소득자는 제외됨) ↔ 독립자유직업
은 사업소득임

정산 이유
평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거 표준적 상황으로 과세 → 1년동안 소득자 상황 변경(±) - 

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실제금액이 연말에 확정·차감되므로 대부분 환급 발생(13월급)

비과세소득 등
총 연봉 - 비과세 등(식대 월 20만원, 자가운전수당 20만원, 해외근무 100만원 등) ⇒ 총급여
액

소득공제
(필수공통사용)

구간별 소득공제, 기본공제, 배우자공제, 부양가족공제(1인당 150만원 등) : 누진한계세율 따
라 올라가 최고세율에서 적용되므로 고소득층일수록 세금감소 유리)

특별소득공제 본인 건보료, 기부금, 개인연금저축, 신용카드 사용액(총급여 25% 초과액의 15%~40% 등)

부동산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40% 등 자금(저축원금 + 상환원리금), 장기주택차입금 이자공제

세액공제
(실지출아님)

자녀세액공제(1명 15, 2인 연 30, 3인 이상 초과부터 연 30만원), 출산공제(첫째 30, 둘째 50
만원) : 건당 15% 내외의 일정액이므로 고소득층에 불리함(낮은 세율로 공제액 통제)

연금계좌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5%, 초과자는 12%(낮은 한계세율 적용)

특별세액공제
(선택적)

손해보험료 12%, 의료비(본인분 전액, 3% 초과분의 15%, 미숙아 등 20%), 월세액(15% 등), 
교육비 15%, 기부금 등 10%

-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종 공인회계사 작성


